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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
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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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119호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

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

회 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‘라’목부터 ‘바’목까지로 하고,

같은 호에 ‘다’목 및 ‘사’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홍보담당관

사.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